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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살인 125 219 17 - - 17

살인미수 188 324 19 - - 19

존속살해 10 16 - - - -

존속살해미수 6 14 - - - -

체 329 573 36 - - 36

뇌

물

죄

뇌물공여 248 526 20 17 4 41

뇌물수수 139 323 7 10 0 17

부정처사후수뢰 8 11 - - - -

수뢰후부정처사 4 15 1 1 0 2

제3자뇌물교부 10 31 2 1 0 3

제3자뇌물취득 3 22 1 0 0 1

특가법(뇌물) 34 75 10 0 0 10

체 446 1,003 41 29 4 74

성

범

죄

강간 37 86 5 0 0 5

강간살인 1 - - - - -

강간상해 46 121 8 0 0 8

강간치사 - 1 - - - -

강간치상 142 255 13 0 0 13

강도강간 6 3 - - - -

강제추행 282 631 5 23 28 56

강제추행상해 13 29 4 0 0 4

강제추행치상 53 83 9 0 0 9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1. 1. 31.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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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 - -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1 - -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 - - -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64 4 0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 - - -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 - - -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 - - -

성폭력범죄(장애인에 한 강간등) 58 54 - - - -

성폭력범죄( 도강간등) 8 7 - - - -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 - - -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간) 21 17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28 33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간) 4 6 - - - -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5 5 - - - -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3 0 0 3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1 0 0 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 - - -

성폭력범죄(특수 강간) 28 47 - - - -

성폭력범죄(특수 강제추행) - 2 - - - -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85 14 0 1 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 48 9 0 0 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 61 6 0 0 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 한 강간등) - 52 6 1 0 7

성폭력범죄특례법( 도강간등) - 5 1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 132 11 0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간) - 6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 23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 강간) 1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 4 - - - -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 103 6 0 0 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 13 2 0 0 2



- 3 -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 4 1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 강간) - 40 9 2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 강제추행) 1 0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 550 35 2 8 45

강간 27 84 4 0 0 4

강간치상 3 8 2 0 0 2

강제추행 64 139 1 8 5 14

강제추행치상 2 - - - - -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61 - - - -

체 1,661 3,371 167 36 42 245

강

도

죄

강도 41 64 6 - - 6

강도살인 6 6 - - - -

강도상해 251 333 23 - - 23

강도치사 - 4 - - - -

강도치상 16 15 - - - -

강도 37 42 - - - -

특수강도 5 7 1 - - 1

특가법(강도) 5 4 - - - -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1 - - 1

특수강도 146 233 11 - - 11

체 509 710 42 - - 42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2 437 0 29 5 34

업무상배임 167 332 0 5 8 13

업무상횡령 1,132 1,869 3 70 28 101

특경가법(배임) 90 162 20 0 0 20

특경가법(횡령) 100 246 13 0 0 13

횡령 1,148 1,738 2 60 62 124

체 2,979 4,784 38 164 103 305

증

죄

모해 증 8 12 - 1 0 1

증 811 1,300 - 59 28 87

증교사 50 198 - 16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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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체 869 1,510 - 76 28 104

무

고

죄

무고 966 1,620 4 99 44 147

특가법(무고) 5 3 - - - -

체 971 1,623 4 99 44 147

총   계 7,764 13,574 328 404 22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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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살인 59 117 6 - - 6

살인미수 81 110 5 - - 5

존속살해 10 7 - - - -

존속살해미수 1 3 - - - -

체 151 237 11 - - 11

뇌

물

죄

뇌물공여 61 219 8 6 - 14

뇌물수수 29 135 6 3 - 9

부정처사후수뢰 4 21 - - - -

수뢰후부정처사 6 25 2 2 - 4

제3자뇌물교부 4 21 0 1 - 1

제3자뇌물취득 1 14 3 2 - 5

특가법(뇌물) 23 66 - - - -

체 128 501 19 14 - 33

성

범

죄

강간 61 109 8 0 0 8

강간살인 1 2 - - - -

강간상해 45 68 4 0 0 4

강간치사 - 1 - - - -

강간치상 56 87 4 0 0 4

강도강간 14 14 - - - -

강제추행 145 320 9 22 11 42

강제추행상해 4 8 1 0 0 1

강제추행치상 22 51 4 0 0 4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 - -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2 - -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5 0 0 5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 - - -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 - - -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 - - -

성폭력범죄(장애인에 한 강간등) 8 9 1 0 0 1

◈ 이종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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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 도강간등) 8 7 - - - -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3 0 0 3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간) 25 32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17 27 6 0 0 6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간) 1 4 - - - -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2 12 3 0 0 3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 - - -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1 0 0 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 - - -

성폭력범죄(특수 강간) 21 16 - - - -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75 3 0 0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 35 1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 31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 한 강간등) - 12 - - - -

성폭력범죄특례법( 도강간등) - 7 - - - -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 58 3 0 0 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간) - 27 5 0 0 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 14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 1 - - - -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 82 4 0 0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 59 1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 12 3 0 0 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 강간) - 11 3 1 0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 강제추행) - 1 2 0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 235 13 1 0 14

강간 11 27 - - - -

강간치상 1 6 - - - -

강제추행 11 26 1 1 0 2

강제추행치상 1 1 - - - -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8 - - - -

체 948 1,924 94 25 1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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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고합 고단 고정

강

도

죄

강도 62 90 4 - - 4

강도살인 15 30 1 - - 1

강도상해 233 357 16 - - 16

강도치사 1 4 1 - - 1

강도치상 16 32 2 - - 2

강도 20 48 5 - - 5

특수강도 2 9 - - - -

특가법(강도) 3 8 - - - -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1 - - 1

특강법(특수강도) 2 - - - - -

특수강도 176 321 39 - - 39

체 534 906 69 - - 69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 145 0 7 4 11

업무상배임 114 318 5 17 1 23

업무상횡령 388 915 11 53 11 75

특경가법(배임) 60 171 13 0 0 13

특경가법(횡령) 95 267 14 0 0 14

횡령 286 836 4 34 9 47

체 977 2,652 47 111 25 183

증

죄

모해 증 4 6 - 1 - 1

증 51 108 - 7 - 7

증교사 - 31 - 1 - 1

체 55 145 - 9 - 9

무

고

죄

무고 177 461 2 24 7 33

특가법(무고) 1 4 1 1 0 2

체 178 465 3 25 7 35

총   계 2,971 6,830 243 184 43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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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하반기

살인죄
수 286 0 0 28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46 73 1 120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비율 86.0% 8.6% 5.4% 100.0%

강도죄
수 563 1 0 564

비율 99.8% 0.2% 0.0% 100.0%

횡령·배임죄
수 101 990 286 1,377

비율 7.3% 71.9% 20.8% 100.0%

증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체
수 1,968 1,722 480 4,170

비율 47.2% 41.3% 11.5% 100.0%

살인죄
수 736 0 0 736

비율 100.0% 0.0% 0.0% 100.0%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
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
서 2011. 1.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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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체
고합 고단 고정

2010년

뇌물죄
수 548 512 15 1,075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비율 83.8% 9.3% 6.8% 100.0%

강도죄
수 1,421 2 0 1,423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719 4,437 1,097 6,253

비율 11.5% 71.0% 17.5% 100.0%

증죄
수 41 1,272 192 1,505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0%

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2011년

1월

살인죄
수 64 0 0 64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69 47 0 116

비율 59.5% 40.5% 0.0% 100.0%

성범죄
수 303 35 16 354

비율 85.6% 9.9% 4.5% 100.0%

강도죄
수 113 0 0 113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죄
수 76 346 58 480

비율 15.8% 72.1% 12.1% 100.0%

증죄
수 1 80 15 96

비율 1.0% 83.3% 15.6% 100.0%

무고죄
수 2 101 19 122

비율 1.6% 82.8% 15.6% 100.0%

체
수 628 609 108 1,345

비율 46.7% 45.3%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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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살인죄

살인 105 315 18 438

살인미수 170 382 39 591

존속살해 7 26 4 37

존속살해미수 4 13 3 20

체 286 736 64 1,086

뇌물죄

뇌물공여 59 558 69 686

뇌물수수 46 280 28 354

부정처사후수뢰 2 26 0 28

수뢰후부정처사 2 27 4 33

제3자뇌물교부 3 50 1 54

제3자뇌물취득 4 32 2 38

특가법(뇌물) 4 102 12 118

체 120 1,075 116 1,311

성범죄

강간 38 128 10 176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49 175 17 241

강간치사 0 2 0 2

강간치상 104 313 22 439

강도강간 4 24 1 29

강제추행 127 548 44 719

강제추행상해 11 39 2 52

강제추행치상 40 115 11 166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3 2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0 28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10 43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0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0 12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2 142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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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성폭력범죄(장애인에 한 강간등) 27 82 2 111

성폭력범죄( 도강간등) 11 18 1 3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3 286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간) 26 57 6 89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6 98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간) 2 7 2 11

성폭력범죄(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4 10 1 15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4 260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5 19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0 32

성폭력범죄(특수 강간) 7 54 1 62

성폭력범죄(특수 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19 17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0 5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6 6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 한 강간등) 0 27 9 36

성폭력범죄특례법( 도강간등) 0 9 0 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18 15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간) 0 21 4 2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6 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 0 4 1 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18 7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7 5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0 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 강간) 0 17 10 2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79 498

강간 7 56 2 65

강간치상 2 10 0 12

강제추행 32 104 1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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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
체

강제추행치상 1 3 0 4

청소년성보호법 1 0 0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0 180

체 1,116 3,929 354 5,399

강도죄

강도 66 159 10 235

강도살인 10 33 5 48

강도상해 238 570 50 858

강도치사 1 4 0 5

강도치상 15 54 2 71

강도 43 92 3 138

특수강도 8 14 0 22

특가법(강도) 4 12 1 1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0 11

특강법(특수강도) 0 1 0 1

특수강도 177 475 42 694

체 564 1,423 113 2,100

횡령·

배임죄

배임 111 513 43 667

업무상배임 71 439 27 537

업무상횡령 602 2,484 182 3,268

특경가법(배임) 27 190 16 233

특경가법(횡령) 33 334 38 405

횡령 533 2,293 174 3,000

체 1,377 6,253 480 8,110

증죄

모해 증 3 14 1 18

증 296 1,260 79 1,635

증교사 58 231 16 305

체 357 1,505 96 1,958

무고죄

무고 349 1,687 121 2,157

특가법(무고) 1 8 1 10

체 350 1,695 122 2,167

총 계 4,170 16,616 1,345 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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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양형기준 의결 전의 고려사항)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의결하기 전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미치는 효과, 범죄예방 및 수형자 수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I. 양형기준안 적용 효과 분석

1. 목

○ 양형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양형기준이 미치게 될 효과를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도입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비

○ 구체적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해 봄으로써 양형기준의 적정성, 적용 
편의성 등을 점검

○ 전문위원 연구과제인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틀 제공

2. 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3. 추진 경과

가. 분석 기간
○ 2011. 2. 21. ～ 2011. 3. 14.

나. 분석 대상
○ 2010. 1. 1. ~ 2010. 12. 31. 1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선

고를 받은 사건(단, 사건수가 적은 약취․유인범죄는 2002년 이후, 공
문서범죄는 2007년 이후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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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일죄)범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범죄의 특성상 공문서, 사문서, 
마약류범죄는 동종 경합범을 포함

○ 2010. 1. 1. ～ 2010. 12. 31. 1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선
고를 받은 피고인 1,923건(단, 사건수가 적은 약취․유인범죄는 2002
년 이후, 공문서범죄는 2007년 이후 사건)

  
다. 분석 방법
○ 양형자료조사에서 나타난 실제형량과 양형기준안의 특별양형인자 존

부에 따른 형량범위 중간 값을 비교하여 형량의 경중을 파악
○ 수형자 수의 증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경중 외에 징역형의 

집행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파악하
는 데 애로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수형자 수의 증감 예측은 보류 

4. 분석 내용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
약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내용은 별도 자료집에 수록한 보고서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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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
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II. 제1기 양형기준 운영현황 점검

1. 개요

○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 4. 24.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
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위 양형
기준은 2009. 7. 1.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
도록 되어 있음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
임(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관련 규정 ◈

2. 분석 목

○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파악
○ 양형기준으로 인한 효과 파악
○ 양형기준의 개선사항 파악

3. 분석 상

○ 2009.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서 2010년 선고된 제1기 양
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4. 분석 경과

○ 2011. 1. 30. : 제1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판결문 수집 및 주
요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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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 10. 경  : 인자 등 입력 및 수정
○ 2011. 2. 20. 경  : 각종 분석결과 수집
○ 2011. 3.         : 문서작업 및 정리

5. 분석 내용

○ 별첨 ｢제1기 양형기  용 황 분석 보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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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37차 2011. 2. 21. 14:00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

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

안 종합적 검토

제38차 2011. 3.  7. 10:00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

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

안 종합적 검토

제39차 2011. 3. 14. 10:00 ○ 제2기 양형기준안 미합의 쟁점에 관
한 검토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18차 2011. 3. 9. 17:30

○ 제4차 공청회 주요 의견 검토
○ 관계기관 의견 조회 회신의 주요 내

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

안 종합적 검토

IV.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소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 전
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현황

○ 전문위원 회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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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문위원 위촉

1. 개요 

○ 2011. 3. 10. 자로 강영수 수석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강 수 수석 문 원은 임기 만료 후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2. 추진 내역

가. 원칙 
○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계획을 수립함 

▸ 전문위원 연구업무의 연속적이고 차질 없는 수행 보장 
 문 원 연구성과를 토 로 양형기  설정을 한 구체 이고 심층

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시기임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그 동안의 문 원의 연구성과와 활동내역을 객 으로 검토 ․ 

평가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원회의 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문 원 연령  문성 고려 

 다양한 공분야 안배  

 추천 기  는 원 의견 존  

나. 위촉 방안    
○ 최동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 수 수석 문 원 후임      

  ※〈별지1〉수석 문 원 후보 로필 기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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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전문가

교수
/전문가

수석전문위원 최동렬

제1팀 홍준호 심재철 범 현 이상원 조은경

제2팀 서봉규 정준화 박영식 김혜정 강우예

다. 진행 경과
○ 2011. 3.  5.  위촉(안) 결재 보고
○ 2011. 3.  9.  위원장 결재
○ 2011. 3. 21.  위촉식 실시 예정

라. 전문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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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선 추진

1. 황

○ 양형위원회는 현재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 
.kr)를 통하여 양형위원회 관련 내용을 소개

○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뉴로, ‘위원회 소개(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구
성, 위원회 설립목적, 위원회 업무, 조직도)’, ‘양형기준(살인범죄 양
형기준, 뇌물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횡
령 ․ 배임범죄 양형기준, 위증범죄 양형기준, 무고범죄 양형기준)’, 
‘정보광장(연간보고서, 연구자료, 회의자료, 기타자료)’, ‘참여광장(공
청회 ․ 토론회,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알림광장(공지사항, 보도자
료, 위원회 동정, 소식지)’란을 두고, 양형위원회와 양형위원회의 활
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2. 추진 방향

○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게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구
성을 대폭 개선

○ 홈페이지 정보의 대폭적 추가, 제공 자료 형식의 다양화, 양형위원회
에 관한 각종 뉴스나 기사 게재, 일반 시민의 여론 수렴 기능 강화 
등의 기능 개선을 통하여 일반인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양형위원회의 대국민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3. 추진 계획

○ 2011. 3. 말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방안의 확정
○ 2011. 4. 중순경 : 홈페이지 개선방안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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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양형기준의 공개)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제20조 (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VII.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
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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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관보 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예정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1. 3. 21. 양형위원회 제32차 회의
○ 관보게재 의뢰 : 2011. 4. 중순 ~ 하순(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1. 4. 하순(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

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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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수일자 질의요지

1 2011.  2.  1.
○ 무기수들에 한 처우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2 2011.  2.  1. ○ 무죄 결이 나온 법원 례집 송부 문의

3 2011.  2.  7.
○ 2009 연간보고서, 양형 원회 법규집, 양형기 안(사기

와 도범죄) 송부 문의

4 2011.  3.  2.
○ 형사 결(양형)에 한 불만 의견 개진  가석방을 원

한다는 내용의 탄원

5 2011.  3.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시

행일자 문의

순번 수일자 의견요지

1 2011.  2. 23. ○ 동물학  련 결에 한 의견 제시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 원회에 바란다’ 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
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 처리결과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람 

후 종결 처리

2. 서면 질의  회신

○ 서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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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결과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람 

후 종결 처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는 동 법률의 시행일자를 회신



별지1

수석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 최동렬(崔東烈)

○ 1963년 1월 2일생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91. 03. ~ 1994. 02.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4. 03. ~ 1995. 0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5. 09. ~ 1999. 08.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 07. ~ 1999. 05.  조지워싱턴대학 파견
○ 1999. 09. ~ 2002. 0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2. 02. ~ 2004. 0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02. ~ 2006. 0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2006. 02. ~ 2009. 0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2009. 02. ~ 2010. 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02.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